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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l 창 『도
 
」

제 l 철 사회주의 처l 제하에셔의 사회보작제도의 외마 

자본주의는 가격의 자동죠-절작용어l 외한 결제질서의 자연조-화룹 

예청하는 경제적 자유수의에 입걱·하냐 이러한 낙관·척 경처|관은 자 

본주의의 진 전。1 내부적으로 산출하는 경제 적 요순으로 안하여 붕 

괴 노l 었 마. 자유경 챙은 독전으로 T괄전하고 생 산의 무-점.제한 종대는 

경기변동을 격화하고 생산과 분배의 괴리는 소속쏠균형괄 심화차9 

이에 따라 만선적 경기침체를 가져촌마는 것이 판탱되었마. 이미 

01 에 대한 자슐적 호l 복-렉을 상섣한 현태 자본주의어l 있거세 광 t엄 

한 국가조J:섭에 의딴 경제의 유도가 자본수딛l 처l 찌 존댐의 제도적 

초건。1 되었무1펴 사호l 보천-유 결국 자본추의의 제도적 약점괄 보청 

하 o-i 그 -찰얀정 성 윷 제 거 하는 띄 식 적 초 치 으l 일 분혹 네 파 우1 j.J 뭘 

가지는 것 01 다. 

사회보찬-9- 페-픈 몇 설업말생꾀 사회구조-적 원안꺼1 래 :간 익l 식 。 1

1챈천 판이l π+ 라 1 9 1.11 71 적 샌환자기책임으l 젠젝깝 수칭사늠-서 I ';i 

타내기 시 작한 갓 으피서 사강l 보엠쉰 놓바셔 빈곤펴 시-전 예 빙 서l 

치중꽉고，일단 !콸생찬 띤관깝 공적쑤조~ (公的技助)어l 의꽉e-1 쿠제 

함오록셔 보판하며 수변제 도화서 사펴꽉-지 챔 피 공-중추l 생 경 꽉꽉 시 행 

함윤 복춰 o ~ 한다. 

사회쏘장의 중섣 젝 기능은 소늑채운배플 ;뚱하여 혹|저생펠꽉 확보 

시킴 o 로셔 국 r나생팔기낸의 약체뜰 보강하는더|에 있 o 여 젤국 생」갑 

녕
 



의 기초켜 부분의 사회화룹 꾀하는 것 o 품세 그 정책척 효과로서 

는 번곤의 현재화 (;;3在化) 를 빙-지함으로서 생활불안의 증대가 가 

져오는 사회 걱 긴창음- 완화하는 챙 치 껴 효파와 소늑쏠평등의 심화 

에 따라 깎대척으로 협소하여지·는 사회척 소버력이 더 이감 축소 

도l 지 않도록 유지시켜 경제팔총올 안점시키는 경제적 효파의 양 

측벤이 있마. 

긴박화한 사회불안의 저지와 협애따한 시창운제의 타개라는 이중 

의 파제를 사회보창에 단보시키는 청책의 기반은 결국 자본주의갤 

셔으l 순초혹운 유지 발전을 예 정하고 사회구초적무로 재생 산되는 

생찰불안-을 얼종의 부초청펀상(不調蠻現象)~.로 파악한마는 점에 

있마. 

추지，3}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야더|쏠로기늠 자본츄외 유지 말 

전에l 래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여 샤본춘의요l 자연척 소멸을 

예언하고 생 산수만의 사회척 소유를 주장한마. 노동자는 자본주의 

-8~ 어1 았~세는 생산수단으l 소유자안 사본가어l 게 고용되어 자본가플 

위하여 노동-파냐，사회추의과어l 있에서는 사회의 소유요 결-국 자기 

의 소뉴인 생산수단관 가지고 사기릅 뉘파고- 동시에l 사호|찰 헤파 

여 노동찬다고 l괄하셔진마. 사호l 주의어l 있에 서 생산의 객관 척 픽-

척은 사회추의 사회의 천 구섣훨의 불질적 복지와 품화척 수준띄 

-품상에 있 마고 주깎된마. 

그 경제제도 자체가 사회의 전 쿠성웬의 플질척 복지와 운화적 

수준의 향장괄 목척 o 록 하는 것이라면，사회보장이 자본추의하에 

있에셔는 자본주의와l 유지 발천음 위한 시책인더l 반하여·사회추의 

-4 .. 



하어l 외에 서는 사회보창외 실시 빛 그 충실 도가 갯 제제도 그| 근원 

적 체켈에셔부터 헨출페는 것이라 하겠다.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 

서는 잉여노동가치가 자본가의 。1 윤무로 돌아가는 것 이 아니마 

[사회플 위한 노동 J~로 파악되어 밀부는 생산꽉래를 위한 시설 

확대자금i로 나머지는 「사회적 소바자긍」 측 [천체로셔요l 사회 

수의사회의 필요찰 위한 교육·보건·사회보작·예술 등음파 분야」 

에 충당된마. 결국 사회보장은 잉여노동(사회릎 위한 노동)의 

일부로서.사회추의생산의 산뜰로 냐타낸마고 보는 것이마. 

이에 딱라 예컨대 소련헌법 제 120 초는 「소비이l 트띤빙-띄 시얀뜬 

노령 질병 응무로 안한 노동능력 상실으l 경우어1 8 이에 대한 윗잘 

(1) 
척 보장을 받을 권리뜰 가진마」고 규정하여 사회보험·우료의료의 

제공 요양지의 공여 등에 의하여 보창뭔 사회보창춰구권율 안정파 

고 있다. 

01 와 같이 사회보장。1 자본추의따에 있어셔는 자본수의의 유지 

발전쉰능 위한 정책적 제.도의 섣격음 가지는데 만 채 서 • 사 후l 주의 하 어l 

있 어 서 는 그 경 제 제 도 의 본r 질 에 서 파 생 되 는 제 도 라 늠 차 01 가 있 음 

에 따라·사회보장9..1 충살도는 웬반적i파 斗몫주의어l 냈싹서브r-+ 

사펴주의다11 있어서 더쑥 ·깐조.댐 -F- o1 판감 당덴한 귀결이 ι}고 j손7- 1 

않.으연 안된마. 

그러나 훔 0) 로운 것은·사펴춘의 국가가 그 홍유성 f iiJl有性)‘간 

전체주의 체제에 꾀하겨 강화하여 요댄 사회수으l 생산의 /센작괄。1 

바로 그 전체추의체제의 약점에 의판여 눈화되자 ! 생산딸전의 후l 츄 

윤 위하여 기업의 자추성 꽉대뜰 동한 r 01 늄」의 도입파 [노동 

4 ‘ 



에 배응찬 분배」웬책의 채택파 함께 사회보장부연에 대한 지출을 

감소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，이에 딱라 사회보장의 중점도 생산과 

밀접한 관계에 있는 노동능력의 보호에 중점을 투어 결국 공중위 

생 에l 치중하는 현-앙플 나타내고 있 마는 점이 마. 

북한이 사회추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，그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함 

에 있 어 서 도 사 회 보 장 이 사 회 주으l 에 있 어 셔 와 자본 주의 에 있 어 서 

각·기 차지하는 위치의 차。l 에 대한 파악。l 선랜하여야 함은 물돔 

이마. 자본추의에 있어세는·잉여노동가치가 일단 자본가으 01 늙으 

로 구| 착되고 그 일부가 국가에 대한 낚세 와 사회보험료로 징수되 

어 결국 그 ·냥당 끔액이 사회보장비용으로 현춤되는데 반하여 사 

회주의에 있어서는 앙여노동가치 자체가 「 사회·룹 위한 노좀」으로 

파악되어 그 일부가 사회보-장닙l 용무로 나타난마-는 차이가 있고，또 

한 그- 사회보장에 대한 판심도와 충실도에 있어서도 어떤 차이를 

가져온마고 보지 쌓읍 수 없는 것이마. 그려나 p 한편 진정한 자 

본주으1 으l 유지 1판전 에 때한 신봉-지·싸면 , 자본주의 체 제촌립 으l 초건 

A로까l 사효l 보작。1 차지하-눈 님 1 중1;>1\ 
c T 여

 口
묶어 • 사회보작제 도으l 

춘실한 운 CEl 어l 관심을 갖·지 잖윷 각: i1 괄- 것이냐. 

져1 2 젤 픽-힌·어! 있에서띄 법규범과 법펀설 

제도의 판비가 그 실효척 운영윤 전제로 하지 않는 한· 제도 

는 01 미 하 냐 의 장 식 • 하 l~+ 의 형 혜 ( 形 ) 에 불파 하 게 펜 바 합 

것이마. 모든 후갚국가가 :앙식척제도로서의 사회보착제.도의 유폭윷 

-6-



느깐마고 할 것이며 ·특히 최·한은 마음 누가지 이유에서 J 실효 

성 여하에l 관계없이 사호l 보장제도플 완버할 칠요센윷 느끼고 있따 

고 보여진마. 

북한이 사회주의 이머|올로기 를 표빙·하고 냐셔고 ·북·고|으l 전인맨에 

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「천리마」적 강핑을 요쿠하는 한 사회 

전 쿠성웬의 불질척 복지와 운화수준의 향상을 우l 한 치l 도척 장 ~I 

로서의 사회보착제도를 전면척무로 채 택하지 않는마맨 •. 북-한 안 r낀뜰 

에게 개안 생활의 절대적 회생을 갇요합 법분괄 찾아 판 수 었 

게 훈l 마는 것야 그 꽉나마. 마음，띔·한유 이른바 공산추2-1 전꽉: 

의 일환무로서 「표로파간마」를 그 수요청책의 하나로 채텍하고 

있는 바 납북-한 대벼 를 춘하꽉 그를 스스로으l 쑤궐픔- 선전하 71 

위-파여 모뜯 근대국가으l 딴 자격요건으로 간주꾀고 있는 사회보작 

제 도 뜰 잔닙1 '단 펠 요 뜰 어 느 누쿠보마 도- 더 강하게 느까 지 않-음 

수 없다는 것이 그 둡이마. 

ζ， 1 렇게 ·씩-한에 있 .;1 서 사회보쉰1. 제도의 관님l 에 대판 -낀요가 감싸 

l칸 감·찰 수꽉 탱-분과 선전-뜸 우l 찬 착식적 세도혹서띄 사폐보젠처l 

가·능성은 그딴픔 높마고 말쉰·지 。~~~
\."ð T'" •• 수 td 냐. 느

 
L 꼬

 
도
 

시
 세
 
η
 

l_ -L- 살갖L 척 운영윷 누l 판 하냐·과l 수단어! 쏠과한 것。1 랴 1칸 서l 도 사-

체의 으1 c 1 는 。l 마 사랴지고.꾀l 도씌 운영만 01 쑤i'-I 딩 l 관심사가 。

넬 수 없다~ • 이테한 의디 1 c~l 서 쑤라는 북한의 사펴보，깐제도살 윤 

석 파 기 이 점 에 우 선 북· 한 에 있 어 서 띄 일 반 척 인 법 규 범 파 법 첸 설 욕l 

핀·겨!의 둡~1I .를 먼저 겁동갚 갚요-칠- 느낌마. 법치추으l 의 웬척이 우 

시되고 있마연 , 설사 사회보장의 부 l건에서 관벅한 엽처l 셀 ;성펴l 하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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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 할지라도 그때그혜의 정j，1 척 펠요에 의하여 실제껴 척용어l 있 

어 ~~ !'~l 성이 나-타날 것안 바，막대한 국가채갱윤 얼반국민소득4로 

분배할 것음 펠수척도로 수반하는 것이 사회보장제.도의 속성야꽉연 

천체주의 체제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꽉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 

는 북·한어! 있애셔 그커한 위험성은 척지 않마고 할 것이기 애문 

이 마. 

윗-한에셔는 그뜰- 법체겨l 의 딴전음 시대적 옥척어l 딱라 마음 ιl 

세 단계로 운류한마. 즉 (1) 평화안수적 건설단겨1 ( J 9 45 "v J 9 5 0) 

(펴 죠.국채빙·전갱단겨I ( 1 95 0 "J J 95 3) (j화)사회주의건설파 국띤경제 

의 폐 복 단 계 ( 1953 "v 현 재 ) 의 세 단 셰 이 마 , 
(2) 

소 위 평 화 「닌 주 적 건 설 단 계 와 죠-국- 해 빙- 전 갱 단 계 의 특 성 은 북-한 。l

사회주의 건설꽉 적극척으로 착수하 71 01 전닫1 .상정적 단겨!라는 점 

에 있다l- • 평화 r난수적 전설단계에 있어서9.1 법체계는 김일성야 

1946 년 3 웰 23 일어l 발표한 소위 20 개정강파(3)이에 근거한 소위 

Ill 푸캐 펙 볍 괄， 4)렛 ,948 쉰 9 권 9 일 에 공노한 ~.l ::!- 처 nl ..;:ζ ::::.. oJ 
.:..L.- 니 ‘4 τ--r';"'l 안 

r닌 공 최-국 첸 1겁 오 로 c~ 표 도1 며 그 -뜩 성 -관 역 시 「 장식적 」이라는더l 있 

마. 갚-국새벙·전쟁딴껴에서으l 북-쉰-법관，소위 천시체세-달 실현시키기 

우l 쉰· 수단무강서 r 인 t난으l ;석」꽉 쇼;당하기 위파여 전부역응 펀;가 

시 키는더-'강사하였바고 한다. 
(5 ) 

꼭-한에l 잎어서의 법쳐l 갱벼는 북-한 C세l 있에서의 사회주의 건설파 

쉐응하여 1953 년부터 시착되었마고 보는 것이 요-히려 타낭하다. 

겔·한의 소위 안만경제개발겨l 펙~. 1963 년부터 약 l 년간의 춘바 

에 투I 01 어 1954 년 ~ J 956 년 띄 3 개 년 계 펙 • 1 957 년 ~ 1961 년 의 5 

，、



•.... ~ 

개년계획 • J 96 J 년~ 1967 년의 7 개년계획( 1970 냄까지 3 띈연장) • 

1971 년'" I 976 연의 6 개연계획￡로 진행되어 왔다t • 이 기간중 

1956 1션유 천 후하 여 , 이 후의 법 현 실 어l 중 내 한 영 향음 준 사건 이 발 

생하였A냐，당시 소련에서의 스탈렌척하운동파 파장음 갇야 하여， 

북한의 일부 고위사법간부뜰이 ，판사의 독립 및 사회수9-1 춘법성의 

강화플 추장하면서 노동당이 법껴l 배해서 우원한 지위 콸 챙사하여 

왔마고 하며 당자체를 비낸하며 뜰고 엮어선 것이었마(f> ) 그떠냐 

사회주의 법치국가원려를 주창한 이출유 「사법부내부에 삼입한 만 

당 총파붐자뜰 J 01 라는 버낸을 받고 차례로 축청괄 망하였고，이를 

계기로 북한에 있어서 「법에 [;~한 당의 우위」가 확칩되었덤 것 

이마. 김일성-.!L 1958 년 4 월 평양에서 떨렌 「젠국사법경찰일군대 

회」에서 

I …위에서 내가 법유 정치의 한 개의 Jl현형식。1 라고 말했관 

나마.정치를 떠나서는 법을 알 추도· 없고 밥플 집행할 수도 

없꽉나마. 우 El 의 뱀은 우리국가의 경팩쓸 설현차기 우l 한 검 -ι:.. 

요펜 쑤기넙나마. 국가의 청책뜬 우러 당의 2j 썩;닙니나. 

운-리 당의 성 치 -료션파 천책윤 ..2.흑고는 법월「 접팽널· -/lT-- 값읍 

나마. 우리의 범 자체가 당의 전책괄 융후-파며 당 9-1 칭 

섹 슛 살 현 꽉 기 우l 한 것 01 기 해 -문 에 법 플 첸 꽉 관l 실 헨 한 ::+ 는 

것유 당의 정책플 정확하게 집행힌-마-는 것。1 며 π} 라셔 당의 

영 또 둡 받는 마는 것 입 니 마 • ’ 
라고 연설함A로서 북한의 사법정책윷 결국 [ 법에 대렌 당의 운-

위 」로 팍럽하였댐 것이마 J7) 팩·한에 있어서의 가장 특칭석안 :성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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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감이 김및성에 대한 철저한 개인숭배에 있는 점촬 감안하변‘당 

의 우위는 곧 김앨성 자신의 우위률 의미하게 됨윤 자명하마. 01 

이후 북한에서는 이마 법규범유 없고 볍현실만이 지배하게 되었마 

고 하여 도 파창야 아니마. 

북한에 일어셔는. 01 미 「사회주의척」의미에셔의 법치주띄도 그 

설 자i?~1 를 잃어버리고·뱀에 대한 당-곧 김일성 자신-의 우의가 

지배하게 되었마·고 한마연 그 사회보장제도의 연쿠어1 있어세도 법 

제 도석까보마 법현실운용에 중점음 부껴야 합유 춰|엄을 필요로 하 

지 잖는마. 

마만 묶-한법제에 관한 자료도 충분하지 꽂한 차제안지바 사회보 

장의 살태어l 관한 깐쿠는 거의 기대하기 어랙우며. 01 점에셔 본 

고으1 한겨l 를 까안차는 바이 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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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육한의 사회보창제도 캐관 

제|젤 사회보작제도의 일반적 체계 

사회보장제 도는 ψ 사회보-험 제 도 를 통한 빈곤의 예 병-읍 중심으로 

하고 I~~) 공척부초(公的統助)제도를 톱한 빈곤의 쿠제로 사회보험 

제도를 보완하며 폐) 그 추변제도로서 사회복지 공풍우l 생제도 곧 

일반복지써바스룰 보장하는 세 유혐어! 의하여 구축띈마. 

사회보험제도는 사천각·출에 의하여 극공부수령권윷 의제( 휩Ij )콰는 

것으록서 각·출파 사최보험규-부의 츄체 척 디{가판계 플 보험 기술으1 uH 711 

에 의하여 유지하는 것이고，공척부조채도는 그 채원음- 곰공사급어l 

의뢰하고 일정한 끼준의 빈곤도의 안첸음 초건으로 꽉여 일빙-적인 

구호뜰 부여하는 것 o 로서 생팔보호법을 그 중심무로 하는 바 

해퍼 보호기품요， 공익lξ1. 폐져생활기준으l 구체적 표시뜰 의디l 하게 

펴]뜨로 견국 사회보작저l 또으l 저변잔- 구축차게 도l 는 것야냐. 

사펴복지·공공우l 생의 일반팍지싹티l 스는 사전각-훈 01 선마는 선에서 

사;|보헨파 나료고 요보-호섣 ( 샤，保;꽉 fJ: ) 으l 안 ;껑 -문 거l 가 수- ‘낸 뇨，1 λl 
-•
-r, ‘

니
 
1 

-는 마는 점 에l 서 공 척 부조- 처l 도 과 도 ι} jL 냐 결 국 샤 초l 보 템 과 공 석 쑤느죠L 

과l 중간적 영역웰 혐성파는 것 o 파서 양제도외· 긴떨찬 암곡-}i만겨l 뜰 

이펜마. 

판펀 이려한 사폐보.장의 제제도(濤制 I훌、는 그 제도자체뿐만 아 

니라 ψ 최저임금-제 、끽) 노동복지 파) 의우교.꽉제도 4) 주택경책 

둥파도 판련플 이루는 바 야들윤 눈자 그배로 사회보장의 주변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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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라고 활 것야마. 

처12 철 북한에 있어서꾀 사회보;쌍체계 

북한에 있어서의 사회보감체계는 위으l 얼반촌파 반드시 일치하지 

않는마. 예컨배 북한의 사회계층벨 쿠성을 보면 1965 년말 현채 

노동자 4] % .사무원 16.5 % .츄엽협동초협-원 40 • 8 ~ .기타초합 

원 J.7 'IJ로 쿠섣되는 바 이 흉계에서 .도 딴 이
 μ
 

I 

수
 

바와 같 

이 전인「닌생활윷 전체주띄척 생산 빙·위체계로 접적시키고 있는 북 

한에 있에서는 불구폐질의 경우-플 제외하고는 타의에 의한 실엽은 

촬판 자말척 실 업초차도 촌재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마. 

01 려 한 체 껴1 -센· 의 특 정 -음 감 안 꽉 펜 사 펴 보 험 세 .도 에 서 단 절 펀 층 에 

대한 벤관파 구제 뜰 그 독자적 영역으로 삼고 있마고. 살 공척부 

초처l 도는 그 펠요성이 부인꽉는. 것이 \..1 ·왜냐차만 사혹l 보쉽제도띄 

꽉극뜯으로서 공적부조제도으1 꼭적도 깐성 관 수 있는- 것이라 r셔. 굳이 

보관적 ?]늪으로 "'1 -'종꽉는- 꼼적쑤조사l 도으l 쏟재으l 과는 없에진마고 

펠 것까 마. 

이ë:.j "Ö}셔 팎-힌-에서의 사회보창-지l 도-노- 사폐보:깡제도으l 꽉충에l 그 

중점 01 팡여 딪):u.. • () 1 꽉 유 71 적 관 i깐하에 있는 일만꼭지써버스 특 

히 공좋위생제도까 -감지l 펜바고 렐 젓이따. 젤국 북한에 있에서의 

사회보깎제도는 샤최보험과 공중위생우로 집약펀마 할 것 01 마. 개 

판파여 효I 1펀 마음파 같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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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
( 1) 얼 반 법 ￡ 로 서 I 964 • J 2. 1 9. 에 제 정 공 표 한 사 회 보- 험 법 이 있 

마. 사회보험법윤 오든 노동자 사우원에 태한 의무적사호l 보장윤 

목적A록 하는 것무로서 사회보험의 좀류릅 (1) 보초급 (효) 연 금 

r 죠f!{血金) (뼈 의료‘삭 방초( l2i摩上휩助)로 냐누고 있마.( 9) 

(2) 공충위생 

병원 • 진료소 • 보건소 • 산웬 ( 陸院 ) 및 탁아소와 휴임.소 • 요-앙 

소의 공공척운영이 배총윷 이운마. 

(3) 주변 제 도록서 

하고 있 다~ • 

8 시 깐노동지1. 9 년 제 기숭띄부교육제 
3 
-R 

c 

-
。

상 λ! 

제 3 첼 북한에 있어서외 사회보잔적책 

사회보"암제도에 꾀한 곱부의 확층은 곧· 확대채생산에 부당}젤 자 

본꾀 소비 를 의미하므-로 .고.도의 사회경제력으l 성창페 인숙순 창애가 

는
 

티
 커
 

요소로 파악도l 고 싫는 것·유- 체제 01 산찰 막판과고 공펜 과l 

각.01 마 • 사 ;성 c 1 01 러 찬 더.1)=_ 죄- 찬 에 서 ~L 늠 2.1 01 촌 따 헨 캡 욕 치l 섞 

차기도 선이l 사호l 보험법으l 저l 정파 그 실시흔 싸l 듀」휴게 된 동안은 

에r:.1 어1 있활끼· 

그것유 당시 기왕의 띨익l 뜰의 」슈;^)외 계쉰석l 와|파켜 공산수의어1 

래딴 반감쉴- 가지고 있던 북-판안띤-뜰에l 게 늙-욕 군대붉 암서i 쑤고 

공산주의픔 야판으로 L세세운 북한공산츄의자판이 자기관 ~l 합리성갚 

나타나l 기 위한 얼총의 선첸 전략 o 로서의 기능쉰· ;파였마고. 보는 것 

이 타당할 것 01 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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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현채에 있어서의 그·플꾀 샤후J .!iL장제도의 기능용 이흔바 인 

만생활의 향강이라는 명분보마도 경제발전의 중요저변 o 로서의 노동 

력 ~1 보흔파 그 절척 확대에셔 찾아야 할 것요혹 보안마. 그갖 

유 북한에 있어셔 현채 중점척￡로 강초되는 것은 이혼바 사회쥬 

의공엽국가건설윤 위한 전안민의 부쟁 그 자체어1 있고， 결쿄 사효 

보장음 홍한 검안민의 꼴질척생팔의 향수에 있지 않마는 점무로 

미루어 보머과도 명백한 것이마. 잉;자는 본겔척￡로 북척과 수틴 

의 판걱l 에 있 ξL므로 일경한 파갱어l 있에서의 순위도 확연히 냐누 

어지는 것이라는 점윷 주의해야 할 것이마. 

김앨.성 01 1970.1).2. 의 초선노통당 제 5 차배최에서 한 사업츄 

화보교.어l 세 중공업부문껴l 서는 어떼하고 화학공엽부운에서는 어떼하 E 

놓엽쑤문에서는 에떼차마는 응흐상.황한 설명괄- 하연서 。l 흔 바 

사회주의공업국가혹서의 전변(훌딜찢)을 。1 야 71 하고 전처l 안띤으l 정 i 

사상적 꽁일으l 공고화를 부료짖고 전안띤적 전국가적 빙·뉘체제띄 

수캡촬 :깡초하고 나서샤 노동자와 ‘농‘만으l 생펠수준 차。1 으l 극펙-ι1 

탁사소수용시 설의 확 해 t챙 웬의 층설 ·등츰 악i 굽꽉고 았 람은( H)견국 

사펴보섬첸책9-1 열위섣괄 냐타내고 있는 것이바 아니렐 수 값고 

그 cct 급펀 사폐보챙-펀·겨l 부깐색1 잎어서도 노로지 노동능력의 .5!..관-고1 

관련있는 것。l 었마는 사실유 결 il -F 년;깐 일。1 아닌 것。l 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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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북한의 사회보험제도 

제 l 절 언 

북한에셔는 그플띄 소위 헌법제정전에 이흔바 민주개핵법률윷 공 

포.하였덤 것인뎌| 그 중의 라냐가 1946.6.24. 에 공표.한 「 북초. 

선 노동자 빛 사우원에 래한 노동법령」얀바 이 법령에 외하여 

보장펀 오든 노동자 빛 사우원에l 배한 의무척 사회보착음一 구체 젝 

￡로 실시할 목적A로 , 946 • 1 2. 1 9.에 「시·회보힘법」이 제정공포 

되었다 l1l) 사회보험셔l 도는 I 948 .9 • 8. 에 제정 꽁￡펀 01 른바 「초 

섣맨주주의인띤공화국헌법」 제 17 초에 「샤회보험제의 적용윌- 밭음 

수 있는 곰낀야 노쇠 • 질병 도는 노동랙음 깎설찬 경쑤켜l 는 볼원 

척 벙조;를 받을 수 있마. 이 권려는 국가가 설시차는 사회보험 

.제에 의한 펙료·앙 .. 방초 또는 쏠짐.썩 보호-료 보착띈다」고 ·규-쟁참 

~~~서 근거법규가 보감되었다r. 

싸파tl 보-펜 t캡우r 천 1 4 잔 173 ‘조갚과 커t 척 2 초란 o 로 쿠성 J! 에 

있는 싸 이하에서 사폐보쉽!캡필- 풋심무혹 북·판으l 사파|보-험제도플 

JL찰하고자 딴마. 

제 2 젤 사펴보쉽 개설 

( 1) 사폐보험 71 판 

사회보험사푸는 피보펠자띄 직장소제의도 빛 시군안 r닌위원회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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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하되 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마(동법 6 죠:. ) 

(2) 피보험자 

(!) 의무척 가업 

모든 기업소 사무소 및 경제부분의 노동자 샤우원에게 의 

무척요로 사회보쉽옳 춰용시키며 따라서 모쓴 노동자 사무웬유 외 

무척무로 펴보험자가 된마. (동법 I 5 초，북초선 노동자 및 사무 

원에 대한 노동법령 제 18.초) 

또 피보쉽자중 보험료찰 만 7 개웰이참 계속척무로 납부한 자만 

이 사회보행법에세 정하는 끔부-뜰 받윤 권리-뜰 가진마. 

f 사회보험법 J 6 초) 

(2) 피부잉;자에 으l 젝용확장 

사후!보쉽·굽부는 경우에 따바 피보쉽까 오1 c.ll 그 피부임:자어l 

도 zi급되는 .. 바. 이패의 피부앙;，{~라 한은 (1) 피보협자의 자녁 • 형 

제 • 자매 -로셔 만 I 6 세| 미 만자 (펴 연 령을 불갚하고 피과협자의 

양친 • 배우까 • 자녁 • 쉽저l 자~~ -로서 노좀능석윤 장실찬 자 때) 펴보첩 

자 ιl 따 ;il 맺 배 -?-斗~ 셔 납 자 만 55 셔| 야 싱- 여 ;"{~ 만 50 써l 

。 1 -상 에l 닫 단 사 때) 펴 보 렘 자 으1 셔 둡· 말 한 따 • ( 동 법 l 초 벼 고 ) 

(3) 보험 자끔 

사호11L 험행정서1 펠요·판 바용은 국고 및 지방바에셔 지쏠한마. 

(동업 I 3 초) 

( 4) 보협료 

고.용주(국자 소비조합 국영기업소 샤-묶소 및 단체 둥울 포. 

함)는 고l 보험자에게 지굽하는 임금 및 보수의 총액에 사회보혐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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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납 볍 ( I 947 • 3 .24 • 채 캠 ) 에 진하는 망부바괄어1 의한 긍 qll 쇼 피 

보험자는 고용추혹부·터 밭는 임금 」
-
」

또
 

보-수의 J% 껴l 해당되는 

금액율 보험료로 맙부한마. (동법 14 초 ) • 고용수는 피보험자어l 게 

지불합 임금 o 로부터 보험료를 공제하여 고용주분과 함께 납부할 

의무를 가진마. (동법 1 9 초) 

제 3 절 사회보험으l 총휴 

묶-한에 있어셔의 사후l 보햄은 그 꽁부의 종뷰에 따라셔 JJ 보조-

금 ',2) 연 ·급 녁) 의료-십- 빙·초로 나할 수 잎 마. 

1 • 보초급 

파L초금은 일사퓨무로서 w 노동능댁삭실에l 래한 보초끔 

,2) 해산보초끔 [효) 장려l 료L조-금 (4) 설업보초끔이 있마. 

( I ) 노동능넥 상실보초딩-

U 사 유 

srl 보쉽 자가 잔 1챔 • 부상 o 보 OJ -:.:+여 사;'，1 보 럼 으1 사갇 7，] 시 걱L 

쉬L ‘fj 斗여 이 그:.. ，~I 
디 \..1 ~ I ~l 곱쉰- 받지 섯-차겨l 되었음 얘 η1 마. 

여) 보촉금의 닙1 율 

。l 매의 보초금윤 츄엽당시의 임 권:.. ( 효|금 l 개 쉰 간 ?:1 펑 균-

임 금 ) 을 기 춘E... ~ (1) J-굽 ( 꼬범노동자 오범 사무원. 빛 기 렐 ~I' ) 으l 

경우 75 % • φ) 2 급( 기관수 빛 광산지하노동자 ) 의 경」뉴 근~누익1 

한에 따라 65 r'J 75 % 뼈) 3 급(광산일반 노동사 기간산업의 노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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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휴자 , 교원 • 예 술안 ) 의 경우 근속연한에 따라 60 f<tttJ 75 ~ • 

삐) 4 급 ( 사 무 웬 및 기 타 의 노동 자 ) 의 경 우 근 속 연 한 에 따 라 

60 f<tttJ 75 q6. (v) 5 급(버칙엽동맹원)의 경우 50 ""w 60 ~의 버 

율에 의하여 정한마. (동법 53 초) 

‘J) 보죠-금지급 기 간 

(1) 칙무상의 겔-병 • 부-앙이거냐 보건국이 정하는 특벨질병 

인 경우 노동능녁상실일부터 울쿠회l 질자로 안정된 날 도는 회복일 

까지 (j1) 칙 무와 관련없는 질병 • 부양안 경우 결혜성질환은 l 띤 

기타는 3 개 월을 장한 o 로 하여 최북일까지의 기간 보~그口 i。F! 지담 

받 o 며 , 한편 으l 료상 방-초 내지 사회보험으l 의 지시 어l 의하여 퓨양 

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마(판법 55 fV 58 초) 

( 2) 해산보소금 

ψ 사 유 

일;성 71 간이감 급속한 피보쉽자가 입신 또는 해산무로 휴 

가찬 해。1 마. 최소깐으l 근속기깐은 ;’l 솔자 모범노」응샤·요범사무원 

은 7/’H 권 지斗 또는 유폐노동서1 쏟사차고 겹한 노동 o 료 넙;거간 

사 는 8 싸 렐 1 :,, 1 다 으-1 직 엽 강 맹 원 은 10 개 쉰 , 바 식 업 츰 랭 권 은 12 개 

렐 01 다 • ( 독 볍 5 9.a:. ) 

끽 보조금~l 터 l 괄 

입쇠 또는 해산우로 인한 휴가시의 보초금은 최근 &개 

궐간고l 평균입균액으 90 %를 지급찬마. (동법 60 도) 

피보쉽자가 해산하였을 때는 보충척 브촉금무록세 일경금액딛l 해 

산 ~I'플 지 급 한 마 • ( 동 법 63 촉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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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J) 보촉금 지급기간 

산천휴가 ( 훌前林顆 ) 의 보초금은 42 일 분 • 산후휴가의 보 

조;금몫 35 일분을 지급차되 실지퓨가임이 35 웬에 달하지 꽂하였윤 

때에는 그- 얼수분음 공꺼l 한마. (휴볍 6 1 초 ) 

(3) 장례보초끔 

w 피보험사사망의 경우 
피보험자 또는 사회보험법에 의-파녁 연 그t:I ι 운1걷- 받는 자가 

사망하였음 해에는 사망자의 거주지가 시 ( 市) 임 때-뇨 800 웬 , 끼 

타일 애는 500 :웬으l 창려|보초급(만 I 0 세 이상자 기준) -뜸 깎려l 

률 치흔 가정에 대하여 지급하며，한편 깎무상의 절벗 또는 부상 

o 로 사망하였을 해에는 :장려|보죠-금음 2.000 원으로 한마. 

(동법 70 초) 

、끽) 피부앙·차 사망으l 겪우 

피부Q。t 자가j 샤망차였쓸 · 경우에는 고r보험자·에 게 자만샤띄 

거수지가 시(市 1 일 
o 
T 

. 
경
 

500 원·기바앤 
a 
T 겨

。
 

300 쉰의 주F 석| 

보초-급(만 1 0 세 。 1 상 기준) -설- 지급한마. (통-법 71 조) 

(4) 실 업보조치조 

(1) 사 유 

채고당한 피보쉽자가 노동의 의사 및 놓넥 ,., 1 있음에l 도 

풀무하:t.t 개펠 01 -냥 직엽윷 걷지 꽂하고 생계극빈하여 이를 듀L 

。。L 판 사.도 없는 경우이 다. 

이해꾀 해고는 , 자펠척 사직 ·노동규쏠의 위반 L섬죠I B느는 정겨l 상 

의 연직 기타 자기의 중대한 파실에 의한 쾌·고가 아닌 경우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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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힌다. (동뱀 75 초) 

보초금의 지굽은 。1 러한 사유있는 자가 둥록되에 있는 당해 인 

r낀위원회에셔 실업보죠금지긁의 필요-를 안정한 자어l 한한다. 

r 동법 76 죠:. ) 

l、4) 보초금의 벼율 및 지급기간 

실업보조균은 당해지빙-요l 표준평균임금의 20 tR;를 .도인만 

우l 원회에서 실업자로 안정한 다음 날부터 6 개웰괄 한도로 지급한 

마~ ( 동법 77 초 ) 

ff • 연 금 

연 금어l 는 !J) 폐질켠 금 딩) 유가족 C간 급 폐 앙4로약1 그
 
디
 

01 있 마-

( J ) 펴l 절연 금(샤닙採年~ I빼金) 

밍 사 유 

피보험자가 질뱅·부감무로 안하셔 사회보험무로부터 괄구 

폐:젤자혹 안정되었쉰 겸쑤。1 마. (츄볍 80 조:. ) 

1、2) 71 간 

기간관- 일율적무로 펴l:살원 마상날부터 사망 휴은 호I ~약일 

까지 。1 며 • 퍼l 잘 떤 

팩) 폐겔연 

」그- 。
디 -c- 웰효L 냐누어 114 웰 ;<1 급한따‘ f 동법 80 초 ) 

비쓸 

쏠쿠폐젤으l 성질，정도씩l 따라 제 l 류는 노동능꽉을 완전 

히 -암설하여 타인의 간호뜰 요하는 자·제 2 류는 C닐만젝인 보통노 

동·능렉플 상실한 자·제 3 츄눈 자기 직업에서 계속껴오로 노풍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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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력율 -상실하였￡나 불규칙노동 또는 노동시 깐만축노동 꾀누늠 ;(~ 격 

껴하된 타칙 엽노동윤 할 수 있는 자로 구벨한마. ( 통법 8 J 초 ) 

불규L폐질의 원인이 칙우집행삭의 잔병·부삭C난 애에는 (1) 거1 J 휴 

폐질자의 경우 최근 ! 년깐의 펙균임금년액의 90 % ·빼) 제 2 류 

펴l 젤 자으l 경우 65 % • (훨1) 제 3 류 펴1.;설 까 의 경쑤 35 'f6를 한도로 

폐질연 금을 지급하고(동법 82 조:. ) 불쿠펴l 질의 웬안이 젝뮤-랴 

관련없는 젤병 부장으로 하
」
 

이
 나 

i 겸우에 는 불쿠펴l 질의 정도에 따라 

( i) 지 하노동 유해노동에 종사하는 노통자 벚 요범노통자 • 모범사무 

원·기술자는 최저 25 %에꺼 최고 60 % (폐 기간산겁에 종사하 

는 노동사는 최저 24 %에셔 최고 58 % 뼈 가타의 노동까·식접 

생산에 종사하는 기업떤장의 사무원·교원·예쏟인은 최저 23 %에 

세 최고 57 % (폐 직접생산에 송사하지 잖-는 사우원도 최저 23 

%에셔 최고 57 cf6 의 벼출거! 의하꾀 ，근무연한·수에 따라 그 님l 울 

。\•• 일정하거l 증가한다. ( 동법 _85 좀 ) 
..‘ . . . 

‘4) 볼구폐질자가 사당찬 경우역1 • 이미 지급-한 폐:젤칸 극f 。 1

5 년 -쉰어l 감당한 끔·액어l 딸파 ;<1 /-닛、-승 υ~~뇌A ? 1 해이l 는 二L 차껴-닫· 펴1 :산 뭔 r 

웬 "'1 끔무화세 二l 유촉껴l 게 ;;.<1 퓨한마. f 춤볍 88 죠: ) 

( 2) 유가 속연 금 ( ::퍼;좌 i;:삿죄三 10파金 1 

유가속 연 금·이라 파냐，기설(其쫓、 슈가속연 급과 유가 

족부잉금으l 퓨- 까지 로 나눌 수 있 마. 

) ) 유가족연 급 

lι 사 유 

피보쉽자가 칙우집핑-앙 사망파거냐，직무집행냥의 젤볍·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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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·압￡로 의료광 방촉찰 밭댐 자가 사망한 얘 유가족에게 유족연 

금음 지급한마. (휴법 9 J. 93 초 1 

l、 2) 유가족의 범 위 빛 71 간 

피보험자의 만 I 6 세마만 자녁 혐제자매는 만 1 6 세에 

말할 해까지·괄쿠폐질된 자녁·형제자매·양친·배우자는 불구폐겔의 

선기간 양친 빛 처로서 납자 만 55 세 이상，여자 만 50 세 01 

양의 자는 종신， 보호를 펠요로 하는 만 14 세 미만의 자녀가 있 

을 해에는 그 보호자에게 피보호자가 만 14 세에 달하기 전일까지 

이 마. ( 동법 92 초 ) 

(、:v 유가족연 금의 넙l 율 

펴보쉽샤의 근속연한수를 놓운하고 유가족 l 명안 경우 

최근 l 년간으l 펑갚 임금년액(年擬)의 40 % • 2 맹얀 경우 60 % 

3 명야상인 경우 90 %를 사망빌일부터 ;쉽찰계산 r 月劃計算)하여 

n~ 궐 자급-딴마. (동벨 93 초) 

2) 유가족부조료 

,1) 샤 。
‘-‘ 「 끼「 

늪속낸한 3 년이삼의 피보럼자가 직무와 관계없는 원안 

무로 사망삼였-운 해 그 유가족에 게 유가족부초료뜰· 일시 곰도로 지 

급한마. 유가족의 범위는 유가족연 굽이l 있어서와 같마. 

、~) 유가족부초곰의 비 율 

피보험 자 :-l ~l 꽉노동 도는 유해노통어l 종사하는 노동자 

및 오법노동자 • 모범사무원 • 71 술자인 빼는 유가족의 수가 l 명 I 2 

명 • 3 볍。1 상안 각· 경우에 있어셔 전노동경렉기간의 팽 it임금띤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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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 年.續 ) 의 끽 85 ~ • 1 I 0 C1J, • 1 3 5 ~ 를 지 급 까고 , 기 간 산 업 에 쏟 

사하는 노동자인 해에는 끽 80". 105 % • 130 % 를 지급파고 • 기 

타의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70 ti 를 지급하며 사무원의 캡 

우어l 는 옐팔하여 60 ~ 지급한마. 

근속연한수에 따라 맘에 말한 벼율은 일정한 바-율로 가산렌마. 

(동법 94 초) 

( 3) 양로.연 금 ( 줬老年 JtrúL金 1 

일-천한 노동경녁 (동볍 98 조- 규정 )츰 가진 자가 일정한 

연 령 ( 동초 규 정 1 에l 말 하 였 을 해 어l 는 얼 정 찬 닙l 율 ( 동 법 99 초 

규정)에 의한 양로연 

m 의료상 방초 

;그」 。
디 증:;0. 종신 

(1기 
지품한마. 

피보험자 빛 그 피보쉽자꾀 질뱅 • 부삭에 대하여는 마-뜸파 

·같온 의료상 방조플 한마; 

( 1) 피보험샤의 직무접챙과 관련없-는- 잔병 ·쑤·냥의 경우 

‘ι 으l 료 냥 벙·소꾀 범 우| 

신찰료·약페료·꾀 ~I 맺 수술료·넙쉰혹·요양소·훈암소 

티l 용쉰~- 문-료혹 파여 의료뜰 처l 공한마. (동법 1 07. J J 3. ) 2 ) 초 ) 

해 산느후 안하여 산권 -포는 병원 에l 수용되 었뜸 해 넷- 산 권 • 빛! 

원이외에서 해산하고 후발척￡록 ;선료룹 요딸 혜에는 부료혹 으lii 

뜰 차l 곰한마. (동-법 I 1 4 초) 

La) 펴 료 상 빙·초; 의 기 간 

의료·앙 빙·초는 3 개웰쓸 한도로 하냐 , 겸.혜성 절환은 1 2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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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웰을 한도로 한마. (동법 제 I I 9 초) 

(2 ) 피보험자의 직무집행상의 질병·부-앙의 경우 

cv 의료상빙·초의 범 우| 

악서 본 바와 같은 의료비 플 우료로 하는 외 에 l 회에 

한하는 의 ~I . 의수 • 의족 • 의안 • 안경등읍 무료로 지급하고 전지요양 

플 i필요혹 하는 갯우에는 그 요양의 버용을 무료료 한마. (동법 

108.112 촉) 

l깅 의료상벙·초의 기 간 

이 경우에는 회복합 얘까지 의료상빙소를 한다. (동법 

120 초 ) 

(3) 피쑤양자의 절병·부상의 경우 

결핵성 질훤· 및 청신병안 경우어1 -는 그 의료비의 30 % , 

일 반병 및 요앙소 • 퓨앙소에 수용되 었괄 경우에는 .그 너 l 용으 40 % 

-를 징 수한마. 

(4) 9-1 료-상 빙-초으l 절 차 

사펴보헬의가 피보쉽자 ~는 피부앙자어l 꺼l 의뇨룹 폈월- 매 

에는 사 F.l 보쉽법어l 규정된 의료빙- .죠님 l 릅 매웰 사회보험기관에 청구 

한마. (똥볍 123 조) 

(5) 보넙 의 

사회보험의사·사회보협약제사·사핵보템초산원은 의사·한의사 

치파의 사 • 삭제사 • 초싼웬 지·운데 서 보건국장이 지정 하며 의 샤웅 01 ~ 

~J 정플 받았플 때에는 거절하지 붓한마. (동법 109 촉 1 1 0 촉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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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젤 보험담쑤으l 청쿠 

(1) 보험급부청 쿠의 장애 사유 

ψ 고.의 둥에 의한 사고발생 의 캠우 

피.봐험자 빛 피부앙;자가 고-으l 로 사고룹 발생시켰슴 매에는 

옐체의 보험급부콸 지·급하지 않 o 며 r 동법 43 촉 ) • 피보쉽 자 또는 

피부양자가 개인적 난부·니추J (펌解) 또는 우심 f 尤동휠)한 낸행 o 

로 안하셔 말생하거나 폭은 고의확 위험발생에 판·한 업무-상 감녹 

자놔l 지후l 어l 복총꽉지 않거냐 정당한 

하지 많음으로 인하여 }캅생 한 사유어! 

천부 또는 일부괄 지굽하지 0L1}S -。r- 수 

감기:퍼 。L 도는 구끔기깐중의 발생의 

이유없이 의료 一삭지 후l 에 」넌-소 
「 。

대파여서는 그 보험겹-부으l 

있 다l-.. ( 동 법 44 초 ) 

경우 μl 봐험자가 (1) 겸바내 

듬에 입 소 하 였 거 나 Ç11) 6 개 쉴 01 상 갤- 한 01 외 의 지 역 으 로 춤 장 하 였 

거냐 뼈) 교정원 기타 。l 에 준하는 곳에 수용되 었거냐 때 안[괴」과화 

소 기타에 법령퓨 구끔되었거나 (v) 범죄록 안 γ+ 여 도망한 71 깐중 

에 딴생판 사유에 괜하여는 보쉽급부뜰 ~l 급하지 않는까. (동법 

42 초 ) 

( 2) 보헨픔 청쿠권의 시효소펠 

보소금읍 tJJ..우 
C e 권려 는 .료죠.금윤 님I-..Q... 

E二 ;:￡ 

부터 l 년 이 내 에 • 건 금 윷 람을 권라는 얀 

수 있는 사유:l -송뇨멜 

그프 ~1~ _2- ~느 。| 土;
U 깅프 t:: 그 ’ Aιτ-

사유의 발생일부터 5 년이내에. 01 를 행사하지 끊은 때에l 는 각끽 

시효로서 소멸한마. (동법 31 촉 • 32 초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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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보쉽급부청구의 특징 

Q) 보험급부를 받음 권리는 양도 또는 닫보어l 제꼼하지 붓한마. 

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급부률 정지할 수 있마. (동법 33 초 ) 

’ 2) 보험급부를 받을 권리는 차압하지 렛-하며(동법 34 초 ) • 보 

쉽 iF부로서 받운 금풀어l 대하켜 는 세·금 기타의 공파 를 부파하지 

섯-한마. (동법 8 초) 

(4) 보I 1:쉴급부결 챙 에 대한 이의 

ψ 보 럽 굽 부 어l 괜 한 결 청 에 불복 C> 1 있 음 해 써l 는 저1 ) 차 사 회 보 

쉽심사위원회에l 심사뜰 청구렐 수 있 A에 ·그 결청에 태차여 -블복 

。 1 있을 해에는 처12 차 사회보험심사위원회에l 심사를 청쿠할 수 

있으며 그. 결정에 불복 01 있쓸 해 에는 얀 r닌재판소에 제소할 수 

있마. (동법 137 초)심사의 청구저l 소는 그 결정괄 밭을 날~부터 

30 일 이내에 꽉여 oþ 찬마. (동법 139 ~조 1 

i、 2) 사 회 보 험 심 사 위 원 호| 으l 쿠 성 온 직 업 동 맹 매 표 2 인 내 지 3 안 • 

노놓랭청웬 l (1i 나l 지 3 인 , 고용 주 대 표 2 안 내 지 3 연 보 렘 의 

l 안 , 우l 생 감독의 원 ( 홉첼 ) 1 oJ I .71 찰 감독원 l 인 , 정 당사 회 단 처| 대표 

끽l 내지 3 낀 o 화 딴따. (동법 )48 조) • 

쳐15 절 사회보폐저l 도의 살태 

북한에 있어 서 국가보펌 료수입 윤 ) 945 년음 100 E-혹 쏠 빼 

J 964 년 현채 2 .409 뜰 나타내고 있는 바· 결국 약 24 배증닫l 

성장운 71 록하고 있다t. 이후세 일상 샤회보험제도가 사장훈I 것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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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라 계속 셀효껴 키능올 수행하고 있지 않냐 추축되기늠 하나 

만순한 버율만으로서는 실제껴 현실의 천모뜰 파악할 수 없음은 

물촌이마. 

사회보험급부산정기준의 평균 임금인 바.팽균임굽이 어떼하냐는 

중 요한 문 제 가 아 년 수 없 마 • J 966 연 8 웰 현 재으l 가;듀당수엽 

은 세대추( 6 급 공웬、웰급 43 원파 부얀( 3 급 공웬) 30 원 합계 

(14) 
73 원。1 고 한편 1970 년 9 쉰 l 일부터 노동자 기술·자 사무웬의 임 

금을 평균 31.5 t1J안-상함무혹서 웰평균 l 안당 70 웬도-~- 퍼 었는 

바(15)묶·한의 l 웬이 냥한의 약 J 20 원에l 해당함윷 미루어 보떤 노 

동자 사무원의 웰평균 l 띤당 임급븐 약 8 , 400 원 청 도씨l 머므 

료는 멸세(꼈짧)둡 띤따지 꽂一하고 있다t. 

펙-한 사회보쉽제도의 운영상 현실에서 더츄 푼제되는 컷.，9... • 01 러 

한 수 ~J ‘암띄 대비보나도 선체주고l 샤흐|어l 셔 냐타 L+는 몇 가 ~1 파챙 

성( ~궁性)에 있마고 얄 것이1 마. 즉 노휴-능 ;l1 상실 괄구펴I ~섣읍-

샤흐l 보렘 으l 가 관점 합에l 있거서 7.1 냐 ~I 게 엄 걱 훗~ /’ l 푼뜯 요구역 1. 마든 

가 사초I ~T-으l 건 설 렐 우I i판 배 ;신 서l 대 -cl 켜 일 조~ ( 一 111J) :7f 꾀 기 

파여 λ} 회보협 iL 뜰 만한첸마한까 斗-순 가능선 C) 1 껏보 01 고 펀만 ?i 

l...1 랴 소우l 만 훈 ( )X f;ψ ) 세 ;킥 에 래 -~-~ O:~ 뇨」훈 :l 시후l 닐- 박달 서l fl- 함 

￡Lj흐서 결 국 사 회 보 겁 처l 도 의 혀! 텍 에l 서 차 단 되 켜l 삽 능 적 용 암 으l 
” T 
』

평등의 염려가 있마는 점에 jL 히펴 더·놔 ·흔 캔-지l 각 있 마고 본마. 

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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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북한의 공숭우l 생 제도 

제 l 켈 언 

사회보장을 사회보험·공척부조·사회복지 공중위생의 일반복지 

세 부면.드L로 는
 

」--
1 f 것。l 일반이\..+ .급부의 내용으로 보연 결국 

소늑보장파 으l 료보장이라고 할 수 있마. 최거 운화수준의 확보를 

위하역는 생판수준의 소늑보창과 의료외무냥보창의 양 요소-가 필수 

붉가결이싹 할 것 01 기 혜운에 • 사회보깐제도에서 공중우l 생져l 도가 차 

;:.<1 꽉는 바중은 결5i 사회보펌처l도의 그것에 꽂 미치는 것이 ‘까나 

마. 

한편 사회추의국가에 있에셔으l 공중위생제.도의 필요는 01 려한 일 

반적 의마외에 • 사회주으l ·선섣파 λ} 회주꾀 생산의 확대를 위깐여 

。1 것과 긴밀한 관계 -룹 가지는 노동능렉띄 보촌 복쿠의 기능츰 
까‘ 
T 

랭꽉는 공중위생제도의 새로운 차권에서 ;;L ..... ~ 이 
τ- 임걱순 둡으로써 더츄 커 

져가..:lL 있퓨유 서판켜l 서 엔」뚜한 바와 짙마. 

푹-깐。11 있 C‘{서도 소위 그 청권수 E십직후우터 사회보섬과 ‘까쉴-녁 

공품 과l 색 셔1 펜 심 윤 가 져 역 시 그 렐-. 꾀 이 흔 바 헨 법 이 져l 정 되 기 도 

첸에l 의쇼기관으l 공공적판영꽉 우l 한 처l 규정 J1에의사의 직무감독어l 
j간판 규젠(1 긴 치료님l 어l 펀한 규정(1 에요양 ·츄상소에 판한 --rt-정(1꺼 탁 

아소어l 펀한 규정(2에츰읍 서·둘펴 저l 챙공포 하였마. 

판기 의 여하 를 불운과고 。l 러한 공충위생 에 대한 관심은 체 제여 

하블 쏠·운하고 사회보장。l 라는 측연에서 합리석안 것이냐 북한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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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접 체제자 처l 와 그-늑으1 요-히려 
。 。며 ð 
τr- -d -e-탁아소으1 제.도로서 의 

유
 

” 우!꽉여 수부근료~~룹 탁아소는 있 다. 관계·플 

특별한 

제도는 

보호한마 」 는l찌유아보호정 객 

그. 

그춤으l 것인너 하는 J추 적 o 로 

가지고 

보육누함윤 

접한 

아룹 

특벨당l 유c> t 플 

보마도 

영 예마 J (2~ 라는 
「 공민은 이은바 

및 모성 「국가는 

기안한다기 어1 노팩유 젠따 • .I.. 꽉 까껴 oþ 

근로의 사회주의 ;석 초선공만외 의무근로 내지 의부 

뇨」도- 。-0- "2 안 r닌 어l 게 표L함한 쩌l 파 c세1 서 , 부녁까지 룹 할 

보-아 

잣_8..차도팍 

것이 랴고 촌시l 파는 우l 삼여 

묘-쓴 

뒷 받칩 의 제도적 。 l 돈二 
까J‘ τ; 

/-r 

한마. 

탁‘까소 i같 청양소 뺑원 이
 

E 공중우|생 거l 도는 북-한의 요%L소 

여
O
 

。

τ
 

처
기
 

고
 
0 「U 

i 

。

것이마. 

명 원2-1 

펀라 할 

처ì2 절 

것 01 고찰하는 그L 

플더I -꽉-테니二L C납쏠라로 è-l ( 2.1 원 ) 

」라· 노 

r ~，썽 웬 

다J 
;;0:: 

1 947 • 7 • J o . .9.1 

o ('d 
τ- 깅 l-'성 펀띄 

‘ 
l 
l , 
I ’ 

l t 
l ·‘ 
、

1L전뇌-

E
-꺼
 

t션 원 • 암 쉰 타1- 노 [!.j • 쉰~ ?-, '=:1-펙 니 크능· 

@매 
으l 료 기 딴 이 ..ïL - 1 947 • 8 . 서 

5:.1 하 1:;l 극1l- 정 」 어l ( 신 뇨;소 、

경영차는 
, 
이
 

안
 

씨
 깨
 

도시군떤안띤우l 판효l 냐 11..1 
^ 

낀. (Ì 1 으l 꽉펜. 산웬 -n-성 」 ν11 간이 "Rl 
x 암-닫라톡리 ( 진료소 ) 「 긴.01 

~j 스판셀 

~25) 
경영한마고 되에 

e-j 스잔셀 (보.션소) 

개 /펴 개 안 01 
‘ 

도
 

의하 i칸 

군떤 딩i 익1 r닌 위 원 호| 

규정에 

깐 01 산원유 

영히.}펴'24) J 947 • 7 • 1 4 .의 

몇 암렐라도~1 

!생 웬 • 으l 웬 • 신 결국 있 마. 인만위 원회 7t 끽 

거l 첸당시 1948.9.8. 이것윤 것 01 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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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이혼바 헌법 이 5 정보야하의 로지의 키l 인소유 빛 중소산업 깎 

」찌 엽의 개인경영윷 인검하에 타협척 방식울 취한 것과 그 제도률 

같야 하는 것야다.::1..러나 1957 낸 야후의 。l 른바 경제발천 5 개연계 

계획의 추진과 함께 냐타낸 전리마운동플 계기로 오은 개인놓인 

개인수공엽자 개인기업가 ·쌓인은 놓업협동촉합웬 노동자 사무웬A로 

￠끼 
흡수되에 자취를 감추고 。l 와함께 개안경영의 의료기관.도 공공운영 

키관으-로 홉수펜 것 o 로 보여진마. 

북한의 보건시실을 살피면 명원수에 있어서 1946 띤 85 개， 

1960 년 447 개 , I 963 년 535 개 01 고 칩 배를 가지지 않은 외 래치 

료기관(진료소 음、수에 있어서 1946 년 93 개 • I 960 년 4.364 

개 • 1963 년 4.694 개안 바 1964 년에는 진료소들의 병원화계획파 함 

한께 양자괄 합하여 병원 5.321 개-를 나타내고 있다. 첨 배수에 

있 어 서 는 1946 년 2.031 개 • 1 960 년 32.698 개 1964 년 

5 1 ， 068 개플 냐타내고 있마. 
(빼 

한펀. 의사 및 준의사수룹 보면 • 1 946 년 , , 009 명 • 1960 년 

1 1 , 9 1 9 명 1964 년 22.706 명무로서 • 1946 년 당시 인쿠 l 만 

명 당 띄 시· 수7~ J. I 명 • J960 L컨 1 I • 0 멤 • I 964 년 현 재 19.0 

명을 냐타내고 있마. 참고로 외국으l 안쿠 l 만명당 의사( ~J 파의 

사폭 함 1 수 블 보 면 소 련 24.0 • 서 독j- 21.1. 미 국 I 9.6 • 일 본 

P이 J 4.7 , 덴막 19.5 이다. 

김얼성은 초선노동당 제 5 차내회에셔 한 총화보고에서 만 o 로의 보 

겁 정 책에 대하얘 뱅 원뜰월 증설 하고 의료얼군을 늘·이며 의약품 의 

료키쿠·룹 머 많이 생산공츄하여 근로자플에 배한 치료예방 사업울 

-3 0-



머욱 개선할 것과 특히 군병원플윷 잘 가꾸고 놈혼여성픔꽉 위한 

산원들융 강화하며 놓촌리플의 진료소플윷 병웹회·하고 오은 리에 

。}동뱅웬윷 꾸며 놓촌추만음에 배향 의료봉사사업을 결정적￡로 개 

떠1) 
션하도푹 하여야겠마고 말하였마. 

북고| 제 l 부수강 김일혼，이를 받야 예방치료칩단수를 l 만개 더 

늘 01 며 의사 및 준의사를 웰씬 늘여 의사단망구역제룹 더쑥 강화 

하고，주띤음에게 체제척안 전운파척 의료벙-포;를 줍 수 있도록 처
 

u 

운명 원파 전문병동음 더 많이 꾸려 야 할 것 01 고 특히 군뱅 원-듭-어l 

。-p c 

슬
 

과
 

口T 
i 천

 
- 내오고 쿠굽차춘음 더 많이 보착하여 추어 광진 jl .li.플 

강화하얘 놈촌여성을플 위한 산원을 않이 내오고 놓촌진료소·뜰뜸 

뱅원화하고 려마마 아동병갔음 꾸려 놓쏟근로자듭어l 대판 의 jiEFλ1-

를 결정 척￡보 개 선하도록 하여야 겠다}고 말파였마}책 
결국 그들의 경제발천 6 개년( J97J~ J976) 계획기간중의 보건경책 

상의 꼭표릎 요약하면 ‘ι) 늬l 료기관 다l 
t 의사으l 증강 12) 군병원의 

캉파 tψ 농촌러 진 .li.:::뇨으1 명원꽉，아휴천웬 λ4 긍! 
급 ~I • 녹쓴산원 으l 강호l-ji 

요약할 수 있을 것 01 마. 

(2) 무감 ~l .li.제 

1947.6.20 띄 ~l 료너l 규책뜬 푸사뇨， 익J 첸찬 체 ~I ll.. • 엽쉰조-산 iL 

는 무jLj료 한마고 규정하고 있우니· 진찰료· 겁사료·약 iit 기타흐l 

(킹) 
쳐치료·입원료-는 이뜰 정수하는 바 그 액수뜰 ïì- 쟁-파고 치마. 

유상치료의 월칙윤 1946.12.J9. 의 사회보럽법에서도 나타냐는바 

의료-앙빙·촉에 있어서 피보험자에게도 안서 말한 의료-냥벙·죠; 요l 에 

얼 경 한 범위 의 의료닙l 부닫흉 안정 하며 피부양자에 있 에 서 는 멜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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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 한 바 와 같 。1 • 예 컨 대 얼. 반 명 의 경 우 의 료 벼 의 40 f, 를 징 수하 

도륙 규캠 하고 있 마.(3.j 

二L 려나 이흔바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에 다라 196 J 변 。1 천부 터 

부깜 jJ 료제릅 실시하였덤 바 이에 따라 오판 의료기간에서의 치료 

는 우상 o 료 되어 공중위생부변에서의 사회보장·은 강화되었마.뀔) 

제 3 첼 요양소 • 청양소 

요-페·소 • 정 앙;소써l 있어 서 도 무상쳐료저l 의 원 칙 。l 같야 적용된 마. 

북한에l 서는 사회보떤법상의 의료상빙·초살 위한 요앙시설윷 확보하 

71 위하여 1947 년에 벌써 일본국가 일본인단체 엘본인 및 이른 

바 만족반역자의 소츄였던 휴앙소·별창 윤천파 약수시설，유람시설 

산깎 기타 iL양·휴양시설괄 국유화차여 사회보협요앙소 사회보험휴 

(감소 , 사회보험유캄시 설로 차고 , 그 외 에 이미 국유화한 공깐 광 

산 철도 운수 통신 빛 각급 기엽소에 속하여 있덤 시설플뜰 사 

회 보 험 요앙 시 설 로 사용 꽉 기 -료 하 였 다~ J3에 

츄앙 ~τ 넷 정양소으l 현황월 보펜 二L 수어l 있어서 , 953 년에 
30 개이댄 것。 I 960 년 284 개로，침대수이l 있에서 2625 개에서 

22 , 313 개로 휴앙자 몇 천앙자수에 있어 서 35.610 명에서 

358.580 명￡로 각·끽 츰가파였마. 
P끼 

김 옐- 은 제 4 차 당 새 호1 -봐고 몇 쳐15 차 당 대 회 보고 에 서 끽· 각 요 

01 '-_ 1-I ~3메 양소의 신설꽉장윤 강조하고 셔 r 바， 요양소에 대한 관심은 공 

풍우l 생띨.란에 대한 관십과 합께 현재에 있어서도 무시헬 수 엽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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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.도이 다. 

제 4 절 탁 아 소 

) 947 .6 • 13. 북-한에서는 「탁아소규칙」갈 보건국명평(제 5 호) .2 

로 껴J ;성 • 공￡하였마. 

탁아소의 현황을 보면 그 수는 1964 년 현재 787 ， 504 석이싸썩 
1947 년의 탁아소규칙은 「 탁아소에는 소관인만위원회 위웬창의 

허가를 밭아 탁아식사에 대한 설비를 부모에케세 받같 ·수 있 i나 

그 수 입 의 1 0 ~ 를 초파 할 수 없 마 」 고 규 정 한 마R이 1966 년 8 월 

현재가쿠당 수입。1 73 원이고 유아 l 안인 가쿠에셔 ( 세 태수 웰굽 

43 원 , 주부궐급 30 원 ) 탁아소납부금무로 1 .50 원플 지출한 것￡ 

로 미루에 보면 탁야소닙l 용 01 가구당수입띄 근 2~ 를 점하고 있 

음을 r갚 수 있 마 (41) 

1967 년부터 시작된 첸반척 9 년쳐l 기술 의무교육제에 따라 탁아 

소너l 용이 무-암으로 되 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확안할 길이 펴t:+띤2) 

셔15 절 공풍위 생 제 도의 살 EH 

-공-중위 생 제도의 좁심 o 록서 무상치료제는 사 회보작부연어l 있 셔 서 

과나의 획 기 적 촉 ~J 01 마. 마만 부상치료제 꾀 살효켜 운영은 고도 

로 숙련윈 의사의 확보，약재의 충분한 칠척·양척 확충이 수반되 

에야 할 것인 바 북함이 앙당한 수의 의사뜰 확보하.교 있음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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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세 언급한 바와 같 o 냐 아직 의 사.9-) 캘 배수 . 맺 :2 축변.도와 

약재의 확충으l 띤에 었어세 강당한 품제를 지나고 입옴온 암서 

인용한 김 일성 및 끽일의 보고문에서 도 규지할 수 있 다} 하겠마. 

-34-



제 5 장 북한의 사회보장추변제도 

제 l 철 서 언 

사회보.장주변제.도로셔 , 북한에 있어서 의 노동복지 • 의우교육 • 추택정 

책에 판하여 살피기로 한마. 사회보잔제도의 실효성여하는 그 제 

.도자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， 이러한 제 주변제도로 여차 

히 보완되느냐의 점이 제도자체에 뭇지 않게 중요한 것야기 혜운 

01 마. 

제 2 켈- 노 동 폭 지 

북한에서는 1946.6.24. 소위 페주개혁법률의 일환무로서 , r 북초 

선노똥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」읍 제져·공표하였던 H~ 써 

그 내용은 우리 근로기준법과 대폼소야하마. )948.9.8. 의 소위 

북한 헌법은 ψ 좀일노동에 대한 통-일노걷는-1j!..수 J뼈1) \,4) 노츄사· 사무 

원에 [:~한 8 시 간노동일 및 유급휴가제 텔*보:깐하}고 있 다· 
노동사 및 사부웬서l 대한 노동법령의 주요매관슛 보 l깐 , -'?.든 노 

동자 • 사우원에 내한 8 시 간노통옐괄 보창하고 .• 유해노동 • Âl 차노풍에l 

종샤하는 노똥사에 래하여는 7 시간i록 하고，소년노동은 6 새간￡ 

로 하며 • 14 세마만자의 노동율 금지시키고 있는 능 우리 끔로기품 

법의 내용파 푼 차。l 가 없￡므로，설명의 」씬요는 없쓸 것이 r+ • 
J 러나 이러한 8 시간 녹동일의 훨책윤 계속 여러가지 명분 야 

-‘ 
년
 

‘ 



래 우시당하여 왔다. 예컨태 I 957 ~ 196 I 년의 경제발전 5 개낸 

계획의 달성율 위하여 I 958. 9. 노통당중앙위웬회의 결청 0) 후 이륜 

바 천라마운동이 천개되었댄 바，그 결과 노동시깐온 l 일 I 4 시 

M에 드 간이상 연착되게 되었고，사람날온 「동물처럼」일할 것이 강요되었 

마 F끼 

이러한 8 시간 노동일의 근본척 파기는 결국 사회주의 건설을 

위한 매진이라는 명분하에 자행되는 전체주의사회의 ~I 명 적 펴l 단의 

발혹라 아니합 수 없마. 

현재에 있어서는 480.분( 8 시간)노동얼 01 적에도 노동자 사무원 

(찌 
에 있어서는 형식상느로나마 지켜지고 있지 않나 짐작돼는레 " 8 시 

간 노동얼의 설효성은 소위 정 치교양율 위한 무수한 의 무적 접호l 

빼 
에 의하여 완전히 파기되어 있는 현실압을 지적승}지 ?순을 수 없 

8 시간 노동일은 현재까지 노동자·사우원에l 배하예만 보깐되고. 

전주rtl 의 40 %에 해당하는 협동농캠웬플에 대하여-는 보장되고 있 

지 않·마. 그리하여 협동쏟장에l 있에서의 8 시간노동일으l 설시블 

센@ 
경제딴선 6 개년( I 97 I '" I 976 ) 계획꾀 훈표보 깜고 있는 것이1 마. 

묶.0 한 에 서 최 저 임 금 제 가 실 시 도l 고 있 는가 여 하 는 미 상 01 마 • 노동 

자 사무원 l 안당 월평균임금-은 I 970. 9. ’· 이후 70 원이라하늠 

바，북한의 l 원은 우리냐라의 약 I I 9 웬에 해당한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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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절 띄 우 교 육 

소위 팩·한의 헨법 제 18 초는 r 공띤은 교육을 밭융 권리를 가 

진다. 초등교육유 천반켜으로 의무제야마」라고 규정하고떤') 01 에 

따라 1949.9.10 의 「전반껴 초듬의우교육제실시에 판한 법령」에 

~3) 
의하여 1950.9.1. 부터 초등의우교육제가 실시되었다r :-,. 01 에 의하 

연 ，인만학교에서 무료교육제플 살시하고 「 빈한한 자녁에꺼!는 교파 

세 • 학용품을 국가에서 우상 o 로 배급한마는 것이마. ( 동법령 2 초) 

사호|수의체제의 

부터는 「전반척 

건설어l 딱라 중음의무교육제를 살시하고， 1967 년 

기술·의무교육제」 흡 실시하게 되었마고 한마원) 전 
반적기술외무교육에 의하여 , 8 세에서 J 7 세에 이료는 청소년놓에게 

일반교육파 기초기술교육을 실시하며 , 01 는 결국 교곽파 생산노동윌一 

결합시컴을 똑척오로 한다. 

9 년처l 기술띄무교육의 실효성츄，이른바 교육파 생산노똥의 결함 

01 파능 명분꽉어1 건행꾀는 중한 노동압박파 이흔바 빙·우l 처|셔l 의 확 

립이라는 달음 쓴 군사훈련의 감화에 비추어 보펜，여퍼까지.보 의 

심斗지 않플 수 었다. 

8 세 cJ 만 3 세。1 .앙의 어린이플에l 래한 교육은 ·유치원에서 관당 1깐 

마. 유치원의 운영윤 탁아소의 그것파 유사하마. 

까11 4 절 주 택 정 책 

추택정 책이 얼만북 ~1 향상에 차지하는 비중온 결쿄 작듀 것야 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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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마. 북한에 있어서는 , 겸제발천 6 개년 ( 1 97 1 l"tW 1976 ) 계획기간안 

에 도사와 놓촌에서 100 여만세래의 추택올 건립할 목표라고 한폈) 
셰 래당 추택수의 현황용 미강이나 , 도시에 있어서보-마 놓촌에 있 

어셔 려 운제가 되는 듯 하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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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장 넙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

제 I 철 우리냐라의 사회보장제도 개관 

우리 헌법 제 30 소는 제 l 항에서 「 오든 국민은 안깐마운 생활 

플 할 권리를 가진마」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생촬권척기본권을 

선언하고，제 2 항에셔 「국가는 사회보장의 충진에 노력하여야 혼}마」 

고 규정힘.0 로써 국가에게 사회보장충진의우콸 지우고，제 3 한에서 

「 생활능력 이 없는 국민유 법률이 경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요l 보 

호를 뱉는다」고 규정하여 -모든 국인의 생활봐호청구~렌윤 얀정하고 

있 다. 사회보장에 관한 。l 러 한 험법규정율 밭아 • 사회보창에 관한 

법률( I 963. J J .5 . 법·블 서1 1437 호)은，사회보장 01 라 합은 「샤호|보 

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i로 팽하는 「공적부조:. J 룹 말한다고 첸 

의하고(거12 초) , r 사회보장사업윤 국가의 경제척실청음 참착하여 

순차적느로 t캡플이 져하는 바어1 꾀하여 행한다l-. J ( 처13 초제 3 항) 

고 규정하여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원칙-깔 천명하고 있마. 

사회보장에 ~\.한 법훈의 정신은 ,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c~ 러모 

j같 안정된다 하더라도 , 제도의 장식화를 피하여 국가 경차l 젝 설성 

-음 참작함무로.써 순차척 o 로 실효성있는 샤회보작제도플 완비파여 

냐가겠마는데 있다}고 보여 진마. 

우리냐라의 현행 사회보장제도로는，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

서 산업재해보상보-혐볍 ( J 963. 11 .5 법률제 1438 호 1 에 꾀한 산닙 

채해보.강보험제도와 의료보협법 ( I 963 • 1 2 • I 6 . 법률거I 1623 후)에 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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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의료보험제도，공척부초제.도로서 생활보호법( 1961.12.30. 법률 

제 913 호)에 의한 생활보호제도，일반복지제도에 관한 것으로셔 

채해쿠호법( 1962.3.20. 법률제 1034 호) .가동복리법( 1961.12.30 

법률제 912 호) .사회복지사업법( 1 970 • 1 • 1 • 법률 제 2 I 91 후) .보건 

소법( 1 962 • 9 • 24 • 법률제 1 160 호)등이 그 충요한 것이마. 

한펀 특별사회보장제도로서 공우원·군인·선원윤 위한 사회보험의 

일환으로서 공무원연금법 ( 1962.8.31. 법플제 1 J 33 호) .군안연금법 

( I 962 .3. 2 I . 법 률제 1036 후 ) • 선 원보-험 법 ( 1962.1.10. 법 률제 964 

호) 01 있고 , 군사원호 및 국가유공자원호를 위 한 것무로서 군사원 

호보장법 ( 1961.11.1. 법율제 758 호) • 군안사망급여금규정 ( I 95 1 .2. 

28. 매풍령령제 455 호) .군사원호-보상급여금법( I 962 . 4 . ) 6 . 법플처l 

1054 호) •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( 1961.7.5. 법률제 650 호) • 군 

사원호대상자고용법 ( J 96 1 .7 .5. 법-흘저1 648 후) • 군사웬호대양자녁교육 

보호법( 196 I . I 1 • 1 • 법률제 759 호) .국가유공자 및 웰남귀순자특별 

보 호 법 ( )962.4.16. 법 촬 제 ) 053 호 ) 같 이 있 마 • 

마융 olì 현행 사회보험제도록서 중요한 우l 치둡 차:ll 하는 산업재해 

보-상제 도 • 의료보험 제 도 • 생웰보휴제도 뜰 약솔하 71 로 한마. 

(1) 산 업 재 해 보상 제 도 

산업재해보장보험제도늠 근로자의 엽무상꾀 재해에 대판 보상을 

묵적무록 하는 것4로서 산엽재해보상보험법 및 동시행령 ( 1 969. 

11.30. 대통명령제 4230 호， 1 97) • 1 I . 1 9. 개캠)이 규정하는 바，주 

요내용울 살펴보-면 마음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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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 보험사업의 관창 
1;. 

보험사업윤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한다. (통법 제 2 초) 

(및 보험가업자 보험료 

산업채해보상보험법의 척용옴 밭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

산업새 해보상보혐의 보험가업자가 됨마. ( 동법 제 e 초 1 

동법의 척용을 밤지 않는 사업으로셔는 (1) 농업·어업‘입엽 응 

(:11. ) 정치·사회·운화단체의 고유사엽 뼈 국가 및 지빙·자치단체가 

직접 행하는 사업 (폐 상용근로자 30 안마만의 사업￡로서 ，연깐 약1 

인원 8 천안 이상으l 근로자플 사용하지 않는 사업둥이마. (동시행 

령 제 2 초) 

(킹 보험료 

보험료는 보건사회부장만이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마.보험료 

율은 과거 5 년간의 재해율율 71 초로 하여 보건사효|부감관 01 이 룹 

수개꾀 등급￡로 쿠분하여 결정한마. (동법 제 I 9 초 , 제 21 .조 ) 

(4) 보‘협급여의 내용 

보쉽퓨여는 요양굽여 • 츄%i: 굽。i · 창해닙-여 • 유족관여 • 깎져l잡여 

f 拜.쌀給틀) • 일시급여후 니·할 수 있는 바 , (i) 요양줍석늪 8 일 

이갑의 요양이 필요한 겸우로셔 요앙;너l 으l 전액 • (화) 츄땅급 t겨는 

위 휴 엽 7} 깐 l 얼 에 대 하 여 평 군 임 금 의 100 란 의 6 (l 01 강 해 장 당 파 

는 금액 • 뼈 장혜급여는 I 4 능급 o 료 냐누어 그 등jf 에 따라 일 

정율의 금액 (tr)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1000 익분에 상당꽉는 -굽액 

(v) 장제급여(掉쏠給틀)는 평균임금과 90 일관껴1 .앙당하는 금액.~괴 

일시급여는 팽끊임금의 1000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율 보.험금무로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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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한마. (통법 제 P 초) 

페 보험급여의 청구 

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당해 근로자 및 그 유족이마. (동법 제 l 

제 12 초) , 보험급여는 보험가업자가 고의 도는 중배한 파실로 언 

하여 보험료납부플 태만히 하거나 보햄급여의 사유가 되는 재해가 

보험가업자 도는 근로자의 고의 도는 충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 

히·였을 매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마. (춤법 제 14 초) 

보-험가업자는 보험급예의 한도안에셔 근로기춘법에 의한 재해보상 

의 책 임 。l 변 처l 띈 다~. ( 통 법 제 ” 초 ) 
(2) 의 료보험 제도 

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배한 보상은 전술한 산엽재해보상보-

험제도혹 행하여지’~，근로자의 업무외의 사유로 인한 절맹 ·부상· 

사망 및 분만파 근록자의 부앙;가족으l 질 병 • 부상 • 사망 몇 분만의 

경우어l 는 동 제도로 구제되지 않4므로 。1 경우를 위·하역 의료북 

험법 및 동 .. "1행령 ( 1969.10.23. 대묶령령제 4154 호)은 의료보쉽제 

.도 플 규정 하고 있 다t. 

(ν 의료보렘 의 보폐 ̂~ 렛 피보쉽 ;{~ 

으l 료보혐의 보험자는 피보험자 및 그 피보험자룹- 사용하는 

사엽주로 초직된 법안안 으l 료보험초함야마þ (동법 제 12 촉 , 제 I 4 촉) 

사업주는 의료보험초합원 01 될 자격이 있는 피보험자로서으l 근록 

자 300 안 야당의 동의를 얻어 청관을 작성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

인가·를 받아 추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안설럽둥기 를 합 o 로써 

의료보험초.함울 설립할 수 있마 r 동법 제 17 초， 제 18 초，제 20 à:.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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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보험초합의 ltl.보험자로 훨 수 있는 근로자는 2 뭘마 i간의 /'1 

감율 캠하여 임시료 사용되거냐 껴!철켜 엽우에 사용되는 자 빛 

얼용근로자률 제외한 천 근로자이다. (통법 져I 8"，초) • 

(2) 보험료둥 

국가는 의료보-험차업의 사우집행버의 전액음 보초하고 , 그 ~ 

험급부에 소요되는 버용으 100 분의 1 0 에 해당하는 -금액결- 봐초 

할 수 있 마 • ( 휴 법 제 43 초 , 동시 행 령 처1 36 초 제 l 항 ) • 

보험자인 의료보행초합윤 의료~험사업에 필요한 경비 플 충당하기 

위하여 보댐료-를 징수하능 바，보-험료율온 임금랙띄 )00 분띄 3 01 

상 100 분익 8 이내의 범위안에꺼 과l 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

쳐 매년 보건사회부장관。1 결정하여 공고한마. (동법 제 44 초，동 

시행령 제 37 후) 이 보험료는 피보험자 맺 그 피보템자델 사용 

하는 사업주가 각각 반란하c-... i 분담한마( .동법 제 45 조，동 .A.l 행령 

제 38 초 ) 

!값 보댐급 여의 내용 

의료보험급져는 요앙-급여 • 창져l 꽃여 ·윤만급여쇼 나판 수 앉는-

~t (1) 요양 굽여 는 6 개 웰 。1 내 으l 기 간 펠 요한l. Jl.‘강급.o-i -곽은 .) 1 

에 잘읍깐}는 ~1 료님l 를 처l 공하며 ·요l .li.보쉽기판을 소요펀 요 ι;jL 너 l ‘좋어l 

셔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00 분의 20 , 그 부양가족의 경우껴l 는 

J 00 분의 40 어l 해당하는 二1. 0께 -~ D , 권 ~양급여 -룹 받은 자로부터 징수 

할 수 있고(동법 제 28 초~제 32 초，동시행령 처1 27 초) .빼) 장제순 

여는 보험 자까 사망한 경우어l 는 5 천원 , 그 부양가족。1 사망한 겹 

우에는 3 천월울 지급하고(동법 져130 촉，동사행령 제 28 초) , (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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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

분만급예는 피보험자가 분만한 경우에는 2 천원 , 그 배우자가 분만-

한 경우에는 첸 5 빽원괄 지급한마. (통법 제 34 초제 l 항，동시행령 

져I 29 초 ) 

(4) 보험의료기 관 

요잉:급여릅 위한 의료보험기관은 의료기관중에서 보험자안 의 

료보템초합의 신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마-

( 동 법 제 39 초 ) 

(3) 생헬보호제도 

노령·질볍 기타 노동능렉의 양실로 안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

없는 까·를 보후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 01 제정되어 ，공적부초져l 도로 

세의 A성팔보호를 규쟁하고 있마. 

ψ 봐호대장자의 범위 

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자는， 65 세 。 1 상의 노쇼|자， 

J 8 셔! 미 만의 아동 • 임 산부 • 불쿠 • 폐 켈등무로 노동능력 이 없는 자 응 

도~s..서 , 부잉:으l 우자가 없 거나 , 부양의 묶자가 있어도 부양판 능랙 이 

업는 경우이마. (동법 제 3 초) 

찌) 보후기관 • 보후바꽁 

보후기관-듀 보후룹 요하는 자를 관얄하는 서울특별시장·시장 

모는 군수이나，국가.도 칙접 보호·를 행텔 수 있마. (통법제 15 소) 

셔울특벨시장·시장·군수는 매년 l 회이상 판할쿠역내의 요보호자를 

초 사하껴 야 한마 • ( 통 법 제 J 7 .::f:. ) 

보호닙1 용은 당해 국가 모는 지방·자치만체의 바-용즈L록 하며 r 동법 

저1 38 d:.. ) , ::L.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.후기금윤 척랩할 수 있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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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그 유족의 업무외의 재해보앙음 위한 의료보험제도가 있는 바 

산업채해보상보-험제도는 근로기춘법이 정하는 재해보상기줌율 크·계 

장회하지 붓하고.의료보험져1.도는 임의척 설랩주의의 방식율 추l 합도L 

로써 그 실효성을 반감사키고 있마. 천연척 사회보험제도를 채택 

하지 하
 

붓
 

실정에 버추에，특벨사회보험 A로세의 공우원 연금제도 

군인연금제도· 선원보험제도가 부분척으로 。1 .를 보완하고 있마. 

마음 생활보호제도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보호기춘의 구체화를 

위한 생팔보호법시행령의 제정올 통하여 그 실효척 운용이 기다려 

지고 있￡며，도한 공중위생제도는 보건소 및 국립.도럽·시럽병원 

의 운영 강화플 과제록 하는 반연 , 아직 무상 jJ 료제의 채 택은 제도 

상 요원한 것￡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마. 

반면 , 북한의 사회보-장제도를 요약하면 전변적안 사회보험제‘도와 

무상*)혹제-를 특징무록 한마고 불 수 있마. 

이러한 사회보장부연에 있에서의 남북한의 특정율 배벼하여 보변 

그 냥l 교의 율팍이 밝혀질 것이마.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 건 설을 

빙자환 전체주의 체지l 의 공고화라는 치명 척 약점에.도 불쿠꽉2 사 

회보장부-변에 내하여 적극젝 관심·을- 나타냈마. 이는 사혹l li!..깎제-도 

가 사호|추5""~1 건설에 펠요한 노동력의 보쏟을 뉘한 수단적안 제도 

라는 점에서 01 해 할 수 있 마. 01 에 반하여 우리는 자유만주주의 

체제하에서 꼴지-양의 자유·롤 쿠가하연서도 경제건설의 요구어l 부응 

하여 사회보창부변에 대한 부자순위를 뒤로 미루어 온 것 01 ct. 

마만 현채의 몇가지 괄목할만한 사회보깎부연에 있어서으l 성과가 

모누 회근 I 0 연 사이에 있어 왔고 지금도 실엽보쉽제도의 ·실사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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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준배하고 있는 충이라는 점율 감안하연 ，우리의 사회보강제.노의 강 

래척 미배점도 매지않야 보완훨 것도L로 보얀마. 

도 제.도연에 있어서의 북한의 벚가지 우젝 ( 1섣쩨 1 도 그 시행상 

의 치명척안 획l 만A로 안하여 거의 상쇄될 수 밖에 없마는 점윤 

주목할 필요가 있 다}고 생 각한마. 즉 사회보장제도의 의의는 근로 

초건 01 이혼바 최져운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

빼에 바로소 실질척 가치를 냐타냄에도 불쿠하고 북한에 있어셔의 

근로초건은 사장 유례 없는 가혹성 을 북이고 있 다는 점。1 그 것 이 

다. 즉 져1.도장의 8 시간노동제가 이미 소위 천리마운동의 파정에 

서 냐타낸 바와 같이 J 4 시간 이상띄 노동￡로 연장되었댄 수년 

간 철거하게 유린되었￡며 또한 현재어l 있에서도 소위 뇨;동영웅의 

청호룹 향한 근로자들의 질타(Qt )로 엔하얘 8 시 간노동제의 실 

효성은 본판적A로 효|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마. 01 려한 최악 

의 근 ji죠건하에서의 사회보장의 제도적 완바는 。1 마 본말을 전도 

한 하냐으l 창식으보 귀철하지 r용을 수 없을 것이라는 꺾이 마. 

본잘서l 있에 셔 쌓 01 한 체제라는 정음 간파하여 그 어느 C설 부 

연의 저l 도로써 양져l 도를 운위(죠調 1 하는 경‘끌으l 위협-유 01 미 수 

~I 펀 바와 같 o 며，한편 전처l 주꾀 체제·꽉에서.9.1 제 제도.9..1 실효성 

에 대판 의문의 남북-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블 맘셔r.-I 꺼l 斗지 끊 

음 수 없다;2. 단척안 예로껴 북·한의 사회보장。l 그들과 01 흔 

바 사회추의건설괄 위한 안덴의 노동력 보속손윷 옥척 o i응 함에 t관 

싸여 우리요l 사회보장윤 국민의 안깐마운 생촬율 보작합에 있다}는 

점을 뜰 수 있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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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장 :셜 촌 

모든 현대국가에 있어셔 효l 깡의 명제는 , 바로 인간￡로셔의 촌업과 가 jJ 

파 가치를 여하히 실갤척￡로 보장하는 가에 있다. 인간￡로서의 

생 활과 가 ~J 는 정 신척 자유 • 정치 척 자유를 주축￡로 하는 자유권 

척 기본권의 실질척 보장을 일연￡로 하고.생활권척 기본권 빛 

이 뜰 위 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적 보창음 타면 o 로 하여 , 양자 모 

투를 봉하여 구체적 현설이념 o 로 둥장하게 되는 것이마. 

그렇다면 모든 국인에게 운화생촬을 향유케 하기 위한 제 도으l 

중심적 얼환￡로서의 사회보장처l 도는 첸대에 있어서 실로 체제여하 

-를 초월하는 최대의 파제중외 하나가 。}닐 수 없마. 

통일이후익 우리의 궁극척 관심띄 일부가 매로 01 사회보장제도 

라면，사회.봐장제도이l 관한 일만젝 연구·북·한에 있에서의 사회보장 

제도 벚 싣정에 대한 검토·우리의 현 사회보장제도 및 살청에 

대한 척극척 관심파 만성의 여러 작업을 결코 거l 을t!-] 할 수 없 

는 것 01 마. 이러한 필요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유지 말젠플 신봉 

하면 헬 수꽉 증대되는 것이나，자본수의체제가 생산증대와 사회멜 

전음 위하여 종국적 o 로 능플적인 제 도라 하여 도 • 그 규L갚-적 결합 

o 로부터 파생되는· 소득분배의 불균·행파 이혹 안한 사호l 불안의 걱 

증，시작구매력의 걱감음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liL;앙제.도·를 

통한 보완이 수반되지 않￡면 그 전제가 붕괴될 것이기 때운야마. 

우리 의 사회보작제.도에 있에셔 으1 마 님l 점에 대한 반성플 추축￡로 

하고 , 북한의 사회보장제.도가 제.도강의 명란에.도 풀무하고 전체주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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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인하여 우색하여지고. 있는 실정올 타산지석(他山之石 1 우로 하 

여，이 땅에 사회보작져}도뜰 위요한 제 사회경제사책을 확렵함A 로 

써 모쓴 국민。l 정신켜 물질쳐인 푼화수준의 생활음 영위케 하는 

것 01 우려의 최대의 01 더l 올로기로 생각한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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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 ) 해 설 

( 1) 健康保陳組合淑合융編 , 柱융保障年鐘 1970 , 日本東‘洋經흙新햄*土刊 

273 面 흘照 

(2) 우러 나라법의 발전 , 평양국럽출판사 , J 64 I"'<,J 2 34 변 

(3) 김일성의 20 개정강은， 1 936 년 소련헌법의 정치경제제도를 요약 

한 것오로서 W 8 시 간 노동제 @ 소련노동의 금지 팩) 납녁 

평등 (4) 전반적 의무교육 :픽) 자유선거 폐 중소기업의 국유화 

(j) 얼본안 및 매국노으l 재 산쏠수 능윤 그 내용으로 한마. 

강쿠진，북한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，국토통일원， 5 면 

참초. 

(4) 소위 맨주개펙법률로는 {j) 1945.3.5 의 ￡지개혁법률 폐 J 945 

6.24 의 노동자 몇 사무원에 대찬 노동법령 (J) J 94 6 • 8 • 1 0 

의 중요산업국츄화법령으 3 개가 중요하다. 강쿠진 • 천게서 , 

I 5 면 잔초 • 

(5) 진 게 서 , 우러 나라- 법 의 발천 t J 93 멘- 참초 

(6) 갇 ·구 진 , 전 게 서 45 1건 참 죠 •• 

(기 김일성 ，우리 당의 사법정책 9.1 판철늪 워하역 ，김일성 선집 

( J 960 년 ) 제 5 권 45 ) f"OW 452 연 참조 

(8) 국후통염원 ，북-고|경처l 통계칩( I 968 )잠초. 

(9) 북한안민의 절반에 가까춘 ·놈업 협똥촉합원에l 대한 일반척 사회 

보험에 관하여는 자료의 부족A혹 확안할 킬이 없음을? 유감 o 

로 생 끽·한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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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0) 만 추초 션 , J 970. J 1 • 3 , 제 265 호 침-초 • 

~ 1) 야세아뭄제연쿠소， 북·한법령연혁집 f 제 J :칩) , 5 J 7 연 이하. 

(12) 전체서 532 변에는，사회보험법 제 95 죠.부터 제 99 초까지가 누려-

되어 있어，양로연 금의 요건￡로셔의 노폼견녁연수 빛 떤령파 

앙:로연 금산정비율은 미상이다. 

(1 페 초선중앙통신사 , 초선중앙연감 ( J 966 '" 1967 ) 

(1 에 공산권운제연구소 , 북한총감 ( I 945 rv I 968 ) 참초 

(1페 朝 日 新聞狂 • 朝 日 年.識 ( I 97 J ) , I 22 때 흘을照、 

(1 이 1947.7.10. 병원 암블라뚱리(의원) 및 뜰리클 r~1 나교 f 선료소) 

규정， 1947.9.8. 간 01 암블라흐리(진료소) 및 간이산원 f 陸院) 

규정 ’ I 9 47 . 7. 1 4. r.)스판겔(보건소 1 규정 , 1947.6. J3. 쿠급소규 

정 응，전게 북한법령연혁칩 427 면 rv 441 변 참조-

(끼 I 947 • 8. 29 . 보건일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 , 천게색 

442 연 rv 448 변 참초 • 

(1 에 1947.6.20. 치료비규석 , 전게서 460 ~ 461 떤 깜초 

(1에 l ’ 47.3.31. J947 년 도 요 ‘뮤 • 휴 양 사 겁 초 칙 헤l 관 -판 결 청 서 , 전 나l 

게셔 455 변 , I 947 • I 2 • I 9 • 노판사·사부웬 몇 그 쉬L 잉·가속에 

내 찬 으l 료 -닝· 빙·촉 실 시 와 산 업 의 료 시 설 개 펀 에 관 한 결 정 서 , 젠 거l 서 

543 f"'OJ !ï 45 연 참조 

(2이 I 947 • 6. 1 3. 탁 아 소 규 착 , 천 게 서 449 '" 45 1 연 잠초 

(21) 소위 북교| 험법 제 12 초후단， 젠게 515 변 잡초 

@긴 동 험 법 제 30.초 • 점 게 서 5 연 잠초 

@예 동 규챔 제 l 촉 , 검게 서 427 연 참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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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얘 통 규정 제 l 초 , 전 게 서 434 연 참초 

(2혜 통 큐청 제 3 초 • 제 5 촉 , 전 게 세 437 연 참초 

@에 천 게 헌 법 제 6 초 • 져1 I 9 초 , 전 게 서 3 연 • 5 면 참초 

β끼 국로통일원，북-고|경제봉계칩( 1 968 ) 참죠 

@메 초선중앙통신사 , 초션중앙연감 ( J 965 ) 참초 

l2깨 국로동엠원 , 북과 겸제통계집 ( 1 968 ) 참초 

(떼 WHO ,World Health Statlstìc Annual , 1965. Vol. M. 

( ~jîJ해*土융保障표鎬 ( J 970) 463 面에서 重덤 I ) 

떠1) 김일성 ，초선로동당 제 5 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，민추초 

션 , 1970.11.3. 제 265 호 참초 

(3킹 김일，인만경제발져 6 개년( 1 97 1 ,....., ) 976 )계획에 대하여，록동신 

운 , 1970.11.10. 제 314 호 • 6 연 참초 

(3예 품 규칙 , 전거l 서 460 '" 461 면 참조 

(쩌) 북고l 으l 사호1-보험법 제 1 07 초 전게서 534 면 참조 

l35) 김일 ，초-션맨수주의안맨공화국 인안경제딸천 7 개년( 1961'" 1967) 

겨| 펙 에l 래하여 , 1967.9.16. 초선혹동당 처14 차배회에서 한 효L 

고 , 초선혹동당뀔-판사 , 1 96 1 , 8 I 면 αl 칸} 

(3!1) J 94ì • 1 2 • 1 9 • 노 돕 자 • 사 우 원 p..l .그 부양가족어l 대한 9-1 료상벙· ;1Ç. 

초설사와 산업의료시설개편에 관한 결정서，선게 북한법령연혁칩 

543 면 참초 

떠기 국로통-일원 ，북교|경제봉계집 ( 1968) 참초 

(3~ 전게 낌멸 ，안얀경제발전 7 개년계획에 대하여 및 천게 로동신문 

참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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떠깨 국토.통얼 훨 , 북괴 캘 제훈 계 칩 ( 1968 、 참죠: 

(4()) 천게 탁아소 규책 처I 1 3 초 , 천게서 , 450 연 참쿄 

(4 1) 공산권문제 연구소 , 북한총감 ( 1946 fV 1948 ) 참초 

얘2) 천게 r난추초선어l 게새된 김일성의 총화보고에 의하면，탁아소· 

유치원의 설바확충을 통하여 ’오든 학령천 어렌이음음- 마 I곽 

아소·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척 부닫에 의하여 기르도옥 하여 

야 하겠다r H 고 하는 바，적어도 1970 년 현재까지 닥아소비용 

은 아칙 유삭。l 사닌가 짐작된마. 

M페 천게 북한법령연혁집 513"-'516 연 참초 

μ셰 소위 북고l 떤법 제 15 초.전게서 ， 3"-'13 펴 참좁 

(45) 동 험 법 제 I 6 초 , 전 게 서 3 ~ 13 '건 참조 

띤6) 강쿠진 , 전 게 서 , 54 연 참초 

껴끼 이동준，환장파 첸실，나의 공산주의관 셔울 똥앙:꽁신사. 1 96 1 • 

187 면 참초 

μ예 김일윤 노통당 저15 차 닦대회보고퍼l 셔 ，기끓판벼 • 삭업초선꽉 풍-

분히 지아 줍오로써 노꽉냥비 콸 없애커 480 관 노-참시간쉰 꽉 

전헤 이용꽉여얘 ô~ 겠다}고 말하고 있 다r. 전게 파옹신운 잡죠; 

껴에 김일성은，노동당 치15 차 당대초l 춘화보고에l 셔 f 전체 oJ r딘의 젠치 

사상척 풍-엘의 공고화」 뜰 계속 강초차고 있마. 전케 r닌주조; 

선 잠초 

뀔이 김일성 .노동당 제 5 차 당래회 총파보고. 전게 멘수초선 참소 

~1) 前휩 때j 日年錯 '22 面 황照 

믿긴 점게 북한법령연혁캡 3 fV I 3 r.건 ;삼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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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혜 전게 서 498 연 참촉 

팀에 김 일 성 , 노동당 제 5 차당 대 회 총화보고 , 전 게 인 주촉 선 참초 

(5~ 낌 벌 , 노똥당 제 5 차 당 대 회 보고 , 천 게 로통신 문 참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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